
등록특허 10-0320577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A01K 91/04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2년01월16일
10-0320577
2001년12월28일

(21) 출원번호 10-1999-0021849 (65) 공개번호 특2001-0002177
(22) 출원일자 1999년06월08일 (43) 공개일자 2001년01월05일

(73) 특허권자 정좌용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32번지 5호 3/4

(72) 발명자 정좌용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32번지 5호 3/4

(74) 대리인 김대희

심사관 : 이영기

(54) 낚시바늘과 그 묶음방법

요약

본 발명은 낚시와 관련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낚시바늘과 그 묶음방법에 관한 것인 바,

    
낚시바늘(1)의 귀부분(2)에 낚싯줄(4)이 묶음, 연결되는 낚시바늘(1)에 있어서, 낚시바늘(1)의 귀부분(2)에 묶음된 
묶음부(7)로부터 자투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귀부분(2)의 묶음부(7)로부터 보강낚싯줄(6)이 소정 길이로 형성되
게 낚싯줄(4)을 묶음한 낚시바늘과, 낚시바늘(1)의 귀부분(2)에 낚싯줄(4)을 묶음, 연결하는 낚시바늘(1)의 묶음법
에 있어서, 낚시바늘(1)의 귀부분(2)에 묶음된 묶음부(7)로부터 자투리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귀부분(2)의 묶음부(7)
로부터 소정 길이의 보강낚싯줄(6)이 형성되게 낚싯줄(1)을 묶음토록 한 낚시바늘의 묶음방법을 제공하여 미끼끼움작
업의 용이성으로 낚시의 재미와 효율성 등을 향상시킨 것이다.
    

대표도
도 4a

색인어
낚시, 낚시바늘, 낚시채비, 낚시바늘묶음법, 이중목줄 낚시바늘 묶음법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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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1d는 기존의 낚시바늘 묶음법의 여러 종류와 요령을 보인 예시도

도 2는 기존의 이중목줄 낚시바늘 묶음법의 예시도

도 3은 기존의 낚시바늘 묶음법에 의한 사용표시도

도 4a~4d는 본 발명의 낚시바늘 묶음법을 보인 실시예도

도 5는 본 발명의 낚시바늘의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이 적용된 낚시채비의 전체 구성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사용된 부호에 대한 설명 ☜

1;낚시바늘 2;귀부분

3;몸통부분 4;낚싯줄

5;기둥줄 6;보강낚싯줄

7;묶음부 8;보강부재

9;낚싯줄보호용 매듭 10;좁쌀봉돌

100;낚싯줄 101;묶음부

102;자투리 103;낚시바늘

104;몸통부분 105;귀부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낚시와 관련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낚시바늘과 그 묶음방법에 관한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낚시바늘은 귀부분에 낚싯줄을 묶어서 낚시를 행하게 되는 것인 바, 이러한 낚시바늘의 낚싯줄 묶음
법은 도 1a~도 1d에서 도시한 예 등과 같이 다양한 묶음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

도 1a~도 1d의 낚시바늘 묶음법에 의한 낚시바늘은 도 3과 같이 목줄(이하 낚싯줄이라 함)을 묶음하게 되면 낚시바늘
(103)의 몸통부분(104)으로 자투리(102)가 생기게 되고 자투리(102)가 다소 긴 경우에는 이를 소정 길이만 남기고 
절단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절단된 자투리(102)가 낚시바늘(103)의 몸통부분(104) 외측으로 돌출되어 미끼를 끼움할 시에 미끼끼
움작업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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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도 3에서와 같이 주로 통지렁이 등의 미끼를 낚시바늘(103)에 끼움할 시에는 이를 낚시
바늘(103)의 귀부분(105)을 지나 낚싯줄(100)의 소정 높이 위치까지 미끼를 끼워주게 되는 바, 이와 같이 미끼를 낚
시바늘(103)의 몸통부분(104)으로부터 귀부분(105)의 묶음부(101)로 끼움하게 되는 경우 몸통부분(104)으로 돌출
되어 나온 자투리(102)가 미끼의 끼움작업에 장애가 되어 미끼끼움작업이 관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투리(102) 부분을 상당히 짧게 남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낚싯줄(100)이 견인 시 등
에 상당한 인장력을 받게 되면 최대한계강도(낚싯줄이 끊어지는 강도)에 이르기 전에 낚싯줄이 묶음된 부분이 이로 인
해 당겨지면서 매우 짧게 남겨둔 자투리(102)가 묶음부(101)에서 밀려들어가 낚싯줄(100)의 묶음부(101)가 풀려지
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투리(102)를 소정 길이(대략 5mm내외) 이상으로 남기고 묶음작업하는 것이 일반
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낚시바늘(103)에 묶음한 묶음부(101)의 자투리(102)를 일정 길이이상으로 남겨두어야 하므로 전술한 문
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한편, 낚싯줄(100)은 낚시바늘(103)의 귀부분(105)으로부터 단일 줄로 연결되어 묶음됨으로서 견인시 등에 최대한
계강도가 작용하는 경우 등에 이 부분이 쉽게 끊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낚싯
줄(100)의 결정강도(연결강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낚시바늘(103)과 묶음되는 낚싯줄(100)을 이중 줄로서 묶음, 연결함으로서 낚싯줄(100)의 
결정강도를 보강한 이중목줄묶음법(도 2 참조)이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낚시바늘(100)의 몸통부분(104)측으로 자투
리(102)가 남게 되어 전술한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에서는 전술한 문제점을 일소하는 한편 이중목줄 낚시바늘이 가지는 장점을 함께 취할 수 있는 낚시바늘과 
그 묶음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 바, 비교적 간편하고 손쉬운 묶음방법을 제공하면서도 낚시바늘에 묶음되는 낚싯
줄(낚싯줄)이 이중 줄로서 묶음 연결되도록 함과 동시에 묶음부에 자투리가 전혀 발생되지 않게 함으로서 이중 낚싯줄
에 의한 강도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 및 자투리의 미발생으로 미끼끼움작업 등의 용이성과 이로부터 낚시의 재미와 효
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잇점과 효과를 도모코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4a~도 4d는 본 발명의 낚시바늘 묶음방법을 보인 실시예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묶음이 완료된 낚시바늘의 사시
도로서,

본 발명은 낚싯줄(4)을 낚시바늘(1)의 귀부분(2)에 묶음되는 묶음부(7)의 자투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하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낚싯줄(4) 일단의 기둥줄(5)을 낚시바늘(1)의 귀부분(2)에 걸쳐놓은 상태에서 타단을 낚시바늘(1)의 귀부분(
2)측에서 2겹으로 겹치도록 하여 도 4a와 같이 낚시바늘(1)의 귀부분(2)에서 3겹으로 배치되게 한다.

(나). 상기에서 2겹으로 겹친 끝단은 낚시바늘(1)의 귀부분(2)으로부터 대략 5cm이상 정도로 남겨서 보강낚싯줄(6)
을 형성하고 그 나머지로서 귀부분(2)으로부터 몸통부분(3)으로 가면서 겹친부분 전체를 감아준다.(도 4b, 도 4c 참
조)

물론, 이때는 당연히 감는 줄 내측으로 기둥줄(5)과 보강낚싯줄(6)이 위치된 상태에서 묶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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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부분(2)으로부터 몸통부분(3)으로 적정의 길이로 수회 감은 다음에 묶음부(7)를 손으로 잡아 고정시킨 상태에
서 기둥줄(5)을 잡아 당겨 몸통부분(3)의 감고 남은 나머지를 조여준다.(도 4c, 4d 참조)

(4).낚시바늘(1) 귀부분(2)의 묶음부(7)로부터 보강낚싯줄(6)의 길이를 조절한다.

즉, 보강낚싯줄(6)이 다소 길게 형성된 경우에는 적정 길이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절단한다.

상기한 과정으로 묶음된 낚시바늘(1)은 도 5와 같이 묶음부(1)에 자투리가 발생되지 않고, 보강낚싯줄(6)이 귀부분(
2)의 묶음부(7)로부터 형성되어 흡사 이중목줄과 같은 강도강화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 6은 본 발명이 적용된 낚시채비의 전체 사시도로서, 묶음작업시 묶음부(7)에 보강부재(8)를 함께 묶음하여 
보강부재(8)가 보강낚싯줄(6)과 같은 강도강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상기 보강부재(8)는 스테인레스 선재나 와이어 등과 같은 철선 등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낚싯줄(4)상에는 낚싯줄보호용 매듭(9)을 형성하여 여기에 좁쌀봉돌(10)을 결합함으로서 좁쌀봉돌(10)의 결합
으로 인한 낚싯줄(4;목줄)의 훼손을 방지하고, 좁쌀봉돌(10)을 낚싯줄(4)로부터 결합위치를 조절할 시에 좁쌀봉돌(1
0)을 낚싯줄(4)로부터 분리하지 않고서도 좁쌀봉돌(10)이 낚싯줄(4)상에 결합된 상태에서 이를 슬라이드이동시켜 조
절,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낚시바늘(1)을 묶음, 연결하는 낚싯줄(4)상에는 주지된 바와 같이 조류의 빠르기 등에 따라 적정 중량의 좁쌀
봉돌(10)을 결합하는 바, 기존에는 낚싯줄(4)상에 좁쌀봉돌(10)을 직접 결합하게 되어 이의 결합부분이 조류 등에 쓸
리어 훼손됨으로서 쉽게 끊어지는 등의 우려가 많은 것이었으며, 좁쌀봉돌(10)의 결합위치를 조류흐름속도 등에 따라 
적정 위치로 조절하여 결합할 시에도 좁쌀봉돌(10)의 위치조절작업이 용이치 않은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은 낚싯줄(4)을 낚시바늘(1)에 묶음할 시에 기존과 같이 몸통부분(3)으로 자투리가 전
혀 발생되지 않으므로 통지렁이 등의 미끼를 끼움할 시에 미끼가 묶음부(7)를 통해 용이하게 끼움할 수 있게 됨으로서 
미끼끼움작업의 용이성을 제공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서 낚싯줄(4)이 연결되는 낚시바늘(1)의 묶음부(7)로부터 보강
낚싯줄(6)이 형성되어 이중목줄로 묶음한 경우와 같이 강도강화기능 등이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하 본 발명의 매듭과
정 등과 작용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발명의 묶음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 4a~4d와 같이 낚싯줄(4)의 기둥줄(5)과, 기둥줄(5) 일단을 2겹으로 
접어서 보강낚싯줄(6)을 소정 길이만큼 남긴 상태에서 보강낚싯줄(6)과 함께 2겹으로 접혀진 나머지 부분으로 낚시바
늘(1)의 귀부분(2)으로부터 몸통부분(3)으로 가면서 수회 감는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충분히 감은 후에는 기둥줄(5)을 잡아당겨 감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묶음부(7)측으로 조여줌으로
서 묶음작업을 완료하게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비교적 손쉬운 묶음방법으로 낚싯줄(4)의 낚시바늘(1)묶음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전문 낚시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직접 손쉽게 낚시바늘(1)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기존과 같이 몸통부분(3)으로 묶음부
(7)의 자투리가 전혀 발생되지 않아 통지렁이 등의 미끼끼움작업 용이성도 함께 제공되는 것이다.

또, 귀부분(2)의 묶음부(7)로부터 소정길이의 보강낚싯줄(6)이 함께 형성되므로 낚시바늘(1)의 귀부분(2)과 낚싯줄
(4)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견인시 등에 쉽게 끊어지는 등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강화기능을 제공케 되는 것이다.

또한, 묶음작업시 철선 등으로 이루어진 보강부재(8)를 함께 묶음작업하게 되면 전술한 보강낚싯줄(6)과 같이 보강부
재(8)로 인해 낚싯줄(4)의 결정강도를 강화할 수 있는 잇점 등이 제공되는 것이다.

 - 4 -



등록특허 10-0320577

 
    
한편, 낚싯줄(4)상에는 낚싯줄보호용 매듭(9)이 형성되어 여기에 조류흐름속도 등에 따라 좁쌀봉돌(10)을 결합하게 
되면 좁쌀봉돌(10)이 낚싯줄(4)상에 직접 결합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낚싯줄 훼손문제 등을 예방하게 되고, 특히 
좁쌀봉돌(10)이 낚싯줄보호용 매듭(9)에 의해 간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좁쌀봉돌(10)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시에 
좁쌀봉돌(10)을 손으로 잡고 상하 어느 일방으로 이동시켜 주게 되면 좁쌀봉돌(10)이 낚싯줄보호용 매듭(9)에 의해 
낚싯줄(4)상에서 부드럽게 안내되어 원하는 위치로 간편히 이동시켜 결합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며 낚싯줄보호용 매
듭(9)에 의해 낚싯줄(4)이 훼손될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낚싯줄(4;목줄)을 낚시바늘(1)에 묶어 연결하는 낚시바늘 묶음법에 있어서, 낚
시바늘(1)의 몸통부분(2)으로 묶음부(7)의 자투리가 발생되지 않음으로서 통지렁이 등의 미끼끼움작업 용이성을 제
공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귀부분(2)으로부터는 보강낚싯줄(6)이 형성되어 낚싯줄(4)을 이중으로 연결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어 낚싯줄(4)의 결정강도강화 등의 잇점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본 발명은 상기한 바 외에도 일반인
들도 손쉽게 묶음할 수 있는 낚시바늘 묶음법의 제공으로 낚시의 재미와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등의 많은 잇점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낚시바늘(1)의 귀부분(2)에 낚싯줄(4)이 묶음, 연결되는 낚시바늘(1)에 있어서,

낚시바늘(1)의 귀부분(2)에 묶음된 묶음부(7)로부터 자투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귀부분(2)의 묶음부(7)로부터 
보강낚싯줄(6)이 소정 길이로 형성되게 낚싯줄(4)을 묶음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바늘.

청구항 2.

낚시바늘(1)의 귀부분(2)에 낚싯줄(4)을 묶음, 연결하는 낚시바늘(1)의 묶음법에 있어서,

낚시바늘(1)의 귀부분(2)에 묶음된 묶음부(7)로부터 자투리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귀부분(2)의 묶음부(7)로부터 소
정 길이의 보강낚싯줄(6)이 형성되게 낚싯줄(1)을 묶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바늘의 묶음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낚싯줄(4) 일단의 기둥줄(5)을 귀부분(2)에 두고 기둥줄(5) 끝단을 귀부분(2)으로부터 소정 길이만큼 인출하여 보강
낚싯줄(6)이 형성되게 2겹으로 접고, 2겹으로 겹친 부분을 기둥줄(5)과 함께 귀부분(2) 위시시킨 상태에서 2겹으로 
겹친 나머지 부분으로 기둥줄과 2겹의 접힌 부분이 내측으로 가도록 귀부분(2)에서 몸통부분(3)으로 수회 감은 다음 
기둥줄(5)을 당겨서 감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조여 묶음부(7)를 형성토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바늘의 묶음방
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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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묶음부(7)에 낚시바늘(1)의 귀부분(2) 상측으로 소정 길이의 보강부재(8)를 함께 묶음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
시바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낚시바늘(1)과 묶음, 연결한 낚싯줄(4) 상에 낚싯줄보호용 매듭(9)을 형성하여 여기에 좁쌀봉돌(10)을 결합, 사
용할 수 있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바늘.

도면 1a

도면 1b

도면 1c

도면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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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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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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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a

도면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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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c

도면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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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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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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